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7. 6. 20.>

부담금의 산정방식(제18조 관련)

1. 업무용시설등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업무용시설등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

면적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또는 복합 건축물의 경우(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

으로 업무용시설등이 주용도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신축의 경우

  1) 주차장면적과 기초공제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제17조제8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기준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

×0.05+기준면적 초과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 기초공제면적은 5천제곱미터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2) 주차장면적과 기초공제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금=(신축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나. 증축의 경우

  1) 기존 건축물의 면적(이하 "기존면적"이라 한다)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기존면적과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기준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

축비×0.05+전체면적 중 기준면적 초과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

×0.1

      * 기존면적이 기초공제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면적 대신 기초공제

면적을 적용한다.

    나) 기존면적과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

는 경우

       부담금=(전체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

축비×0.1

      * 기존면적이 기초공제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면적 대신 기초공제

면적을 적용한다.

  2) 기존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금=(전체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축

비×0.1

 다.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부담금 산정은 증축의 경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

존면적" 대신 "전체면적-용도변경면적"을 적용하며,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

적" 대신 "용도변경면적 중 주차장면적"을 적용한다.

 라. 대통령령 제14234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4월 30일 이후 신축하여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것으로서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또는 복합 건축물이 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증축 또는 용도변

경을 건축물 전체를 신축하는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가목의 산정방식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며, 이 중 이미 부담금이 부과된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된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산정한다.

 마. 주상복합건축물, 직장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 

및 제17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연구소 또는 금융업소가 포함된 건축물

에 대한 부담금은 주택면적, 직장어린이집면적, 기부채납시설면적이나 연구

소 또는 금융업소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하 "산정대상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대상면적이 가목1)의 기준면적보다 작은 경

우에는 기준면적 대신 산정대상면적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업무용시설등이 주용도가 아닌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또는 복합 건

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부담금은 업무용시설등의 면적

(업무용시설등에 딸린 주차장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만을 건축물의 면

적으로 보고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식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3. 제3조제3호의 공공 청사의 경우

 가. 신축의 경우

    부담금=(신축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기초공제면적은 1천제곱미터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증축의 경우

    부담금=(전체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축

비 ×0.1

    * 기존면적이 기초공제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면적 대신 기초공제면

적을 적용한다.

 다.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부담금 산정은 증축의 경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

존면적" 대신 "전체면적-용도변경면적"을 적용하며,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

적" 대신 "용도변경면적 중 주차장면적"을 적용한다.

 라. 대통령령 제14234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4월 30일 이후 신축하여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것으로서 공공 청사가 되

는 건물의 경우에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건축물 전체를 신축하는 것에 준

하는 것으로 보아 가목의 산정방식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며, 이 중 이미 

부담금이 부과된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된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

여 산정한다.

 마. 공공 청사와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이 포함된 건축물에 대한 부담금은 공

공 청사에 해당하는 면적(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면적

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산정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단위면적당 건축비는 제곱미터당 표준건축

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